질의1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 납입기간은 제한이 있는가? 납입이 지연될 경우 어떠한 법적책임이 따르는가?

답변: 중국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약·정관(외국인독자회사)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등록자본금을 전부 납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에 규정한 출자기간은 반드시 중국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외합자·합작기업일 경우 합자·합작투자계약에 등록자본금을 1차적으로 전부 납입한다고 규정하면 합자·합작 각 당사자는 반드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등록자본을 전부 납입하여야 한다. 단 합자·합작투자계약에 분할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합자·합작 각 당사자는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각자가 납부해야 할 등록자본의 15%를 각자의 제1차 출자로 납부해야 한다.
 합자·합작투자계약이 허가 받은 후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에 규정한 출자기간을 지연할 경우 원 허가부처의 허가와 등기기관의 등기를 거치고 지연납입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부처와 등기기관은 출자기간이내에 등록자본을 납입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의 경영성 지사 설립과 경영범위 증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등기기관은 외국인투 자기업 투자자가 제때에 등록자본을 납입하도록 유효기간이 명기된 영업집조를 발급 할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출자기간과 일치한 영업집조를 발급하고 회사 등록자본이 전부 납입된후 유효기가 영업기간과 일치한 영

업집조를 발급하는 것이다.

외국투자자(외국인독자기업)가 정관에 규정한 기간이내에 제1차 출자를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 납입을 30일 지연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합자·합작에 있어 합자·합작 각 당사자 모두가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각당사자출자관련약간의규정” 제4조와 “외국인투자기업의허가와 등기관리강화관련통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기관에서는 영업집조 말소의 처분을 내리게 되고 처분 결정을 공상행정관리부처에 비치하고 또한 원 허가부처에 제출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회사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2001年)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외자회사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2001年）   제30조


�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각당사자출자약간의규정”(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 1988年)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외자회사법실시세칙” 제30조


� “외국인투자기업허가와등기관리를강화할데관한관련문제의통지” (关于进一步加强外商投资企业审批和登记管理有关问题的通知 1994年) 제6조


�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시행세칙” 제30조,제31조


� “외국인투자기업허가와등기관리를강화할데관한관련문제의통지”” 제9조





